
특 시 등포 로점 허가 점 료등 수조례일 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2008. 12. 18.

사회건 위 회

1. 審 査 經 過

가 제출일자 년 일. : 2008 11 19

나 제 출 자 등포 청장. :

다 회 일자 년 일. : 2008 11 20

라 상정일자 제 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위 회 년 일 상정 의결. : 142 2 4 (2008 12 4 )

의2. 提案說明 要旨 제안 자 건 통 장 주현( : )

가 개 정 이 유.

년 일 로 이 전 개정 에 라 개정 률에 맞게 조례의2008 3 21 「 」❍

조문을 정비하고 점 료 산정 로 시행령 과 일치하 않는 일, 「 」

조항을 령이 규정한 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나 주 골자.

자동차 련시 여 주차장 보유 수에 라 차량 출입로의 로점ㆍ❍

료를 차등 과하고 노점에 한 로점 료를 인하하 생활정보 통합 포

의 점 료 을 신 함 점 료 산정( 1 )

점 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 총 점 간이 미만인 경 에 한 단 조1❍

항을 삭제함 비고 제 호( 1 2 )

수 전력 등 하매 점 물 에 형 이 아닌 점 물의 점 단위를 당❍ ․

해 점 물의 접하는 사각형과 같은 단 적을 가 의 름으로 함( 1

비고 제 호5 )

점 료 산정 비고 조항 하에 치하는 점 물 련 규정을 삭제하고❍

스판매 수 가로 판매 의 연간 점 료가 을 초과할 경700,000ㆍ



만 으로 하 규정을 삭제함 비고 제 호 비고 제 호 비고 제700,000 ( 1 7 , 8 ,

호11 )

개정 로 에 맞게 인 조항을 경하고 타 어 단위 시를 알「 」❍

쉽게 정비함 안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( 3 , 4 , 5 , 9 , 10 , 2)

의 이남식3. ( : )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

본 조례안은 로 개정 특 시 로점 허가 점(2008.3.21 )「 」 「❍

료 등 수 조례 개정 가 개정 에 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점(2008.9.30 )」

료 산정 령과 일치하 않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 정비하고자 조‧

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 내 을 보 ,

❍ 안 점 료 산정 에1 자동차 련시 여 주차장 보유 수에

라 차량 출입로의 로점 료를 차등 과하고 노점에 한 로점 료를ㆍ

인하하 생활정보 통합 포 의 점 료 을 신 하고

❍ 안 비고 제 호는1 2 점 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 총 점 간이 미1

만인 경 에 한 단 조항을 삭제 하 으

❍ 안 비고 제 호 제 호 제 호는1 7 , 8 , 11 점 료 산정 비고 조항 하에

치하는 점 물 련규정을 삭제하고 스판매 수 가로 판매 의, ㆍ

연간 점 료가 을 초과할 경 으로 하 규정을 삭제하700,000 700,000

❍ 안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에는3 , 4 , 5 9 , 10 , 2 개정 로 에 맞게 조「 」

례의 조문을 경하고 타 어 등을 알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

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.

4. :審査結課 原案可決



❍

⌜ ⌟

⌜ ⌟



⌜ ⌟

⌜ ⌟

⌜ ⌟

제 조 점 료 징수 리청 제 조에 라 도로 점 하는 로 터 점 료41 ( ) 38①

징수할 수 다.

제 항에 점 료 산정 등 점 료 징수에 하여 필 한 사항 도 제1 (②

조제 항 적 는 도는 제 한다 는 통령령 로 그 도로는 통령령 로20 2 ) ,

정하는 에 그 도로 리청 하는 지 치단체 조례로 정한다

제 조 점 료 산정 제 조제 항 규정에 한 점 료는 별 에 정26 2 ( ) 43 2 2①

하는 에 라 산정한다 개정. < 1999.8.6>

제 조제 항 규정에 한 지 치단체 점 료산정 별 점 료산43 2 2②

정 안에 당해 지 치단체 조례로 정한다







단
단 원( : )점 단 간단



동차 련시 주( ․

주차 여객 동차 터미․

널화물터미널 동차수리․ ․

승강 화물적치 휴․ ․ ․

게 등 주차)

상10

토지가격에 0.025
곱한 액

에 해당 지 않는 진․

로
토지가격에

곱한 액0.020

노점 동판매 상 진열 그 에․ ․

사한 것

토지가격에 0.01
곱한 액

노점․생활정보지통합 포 토지가격에 0.02
곱한 액

동판매 상 진열․ 토지가격에 0.05
곱한 액







신구조문 대비표․

현행 조례안 개정 조례안

제 조 로점 허가2 ( ) 공 물물건 나 그․

시 물로 제 조제 항제 호에 라24 5 11

로 청 정하는 로점 허가 상 시

물 다 각 호 같다.

생 략1. ( )

가로판매 수2. , , 스 드판매 그,

에 비슷한 것

생 략3. ( )

제 조 로점 허가2 ( ) 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.

현행과 같1. ( )

2. -----------, 생활정보 합 포 , --

--------------. 다만 생활정보 합,

포 는 생활정보 사가 공동 로 제 한 것에

한한다.

현행과 같3. ( )

제 조 점 료 등 산정3 ( ) 제 조제 항43 2

제 조 제 항에 점26 2 2 료 산

정 에 다1 .

제 조 점 료 등 산정3 ( ) 제 조제 항41 2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.

제 조 점 료 등 과 징수4 ( · ) ① 제 조40

제 조에 라 로점 허가 아 로24

점 하는 에게 점 료 로점 허가,

아니하고 로 점 한 에게

제 조80 2에 라 상 과 징수한다· .

생 략~ ( )② ④

제 조 점 료 등 과 징수4 ( · ) ① 제 조38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 조94 ------------------------.

현행과 같~ ( )② ④

제 조 점 료 등 할납5 ( ) 생 략( )①

제 항에 라 점 료 상 나누어1②

납 하게 할 경 에는 산 시행「

령 제 조56 2」 에 로 한다 다만. ,

제 조 각 호 어느 하나에41「 」

해당하여 나누어 납 하게 할 경 에는

아니한다.

제 조 점 료 등 할납5 ( ) ① 현행과 같( )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②

-----------------. 산 시행「

령 제 조제 항56 2」 ---------------. 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.

제 조 점 료 등 액 징수 환9 ( ) 징①

수하여야 하는 점 료 상 원5,000

미만 경 에는 과하 아니한다.

다만 제 조제 호44 3 규정에 라 점 료

감 는 경 제 한다.

로점 허가 가 로 점 하②

아니하거나 점 간 단축하게 어 미

로 신고하 경 제 조75 에

라 로점 허가 취 한 경 에는 미 징

수한 점 료 점 하 아니하게 간

점 료는 환하여야 한다.

생 략( )③

제 조 점 료 등 액 징수 환9 ( ) --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-- 제 조제 호42 3 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②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 제 조84 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.

현행과 같( )③

현행 조례안 개정 조례안

제 조 과태료 과 징수10 ( · ) 청 제 조86

2에 과태료 과할 경 과태료

과 같다2 .

제 조 과태료 과 징수10 ( · ) ------ 제 조101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.



제 조 수수료 징수12 ( ) ① 제 조40 에 라

로점 허가 신청하는 는 령 제 조33

제 항제 호에 수수료 납 하여야 한다1 2 .

생략( )②

③ 수수료는 로점 허가 신청하는 에 징

수하 , 특 시 사무 조례 에 라「 」

해당 허가신청 는 청 징수한다.

경 , 수수료 수 점 료 수

에 계없 특 시 등포 하( “ ”

라 한다 수 로 한다) .

제 조 수수료 징수12 ( ) ① 제 조38 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현행과 같( )②

③ 수수료는 로점 허가 신청하는 에 징

수하고 수수료 수 점 료 수 에,

계없 특 시 등포 하 라( “ ”

한다 수 로 한다)

제 조13 ( ) 특 시 사무 조① 「

례 에 라 에 징수한 점 료 상」

특 시 로 청 로에 한(

한다 특 시 수 로 한다) .

제 항 할 역에 하는 로에1②

징수한 수 수 로 한다.

제 조13 ( ) 에 징수한 점 료

상 다 각 호에 하여 시 수 또는

수 로 한다.

특 시 로 청 로에1.

징수한 수 시 수

제 호 에 할 역에 하는 로에2. 1

징수한 수 수

점 물 종
단

점
료

점 료

고탑 고판간3. ․ ․
판돌출간판 포함한(
다 현수 사 안내)․ ․
아 그 에,․
사한 것

현수 (종 행사나 종
행사 로 시
한 것 포함한다)

시
적
1㎡

1 400

주 주차 여객4. ․ ․
동차 미널화물 미․
널 동차수 승․ ․ 강 ․
화물적 휴게․ 그
에 사한것

출 로‧
점
적
1㎡

년1 가격에 0.025
곱한 액

7. 가로판매 수,
, 스 드판매 ,

그 에 사한것

가로판매 수, ,
스 드판매

점
적
1㎡

년1

가격에 0.01
곱한 액

노점 동판매․
상 열․

가격에 0.05
곱한 액

11. 제호내1 제 호10
공 물․물건 시

농업 식물
점
적
1㎡

년1 가격에 0.01
곱한 액

점 물 종

단
점 료
단 원( : )점

단
간
단

현행과 같3. (
)

현수 (제사나 종 행사
로 시 한 것

포함한다)

시
적
1㎡

1 400

현행과같4. ( )
출‧
로

동차 련시 주(
주차 여객 동차․ ․
미널화물 미널․ ․
동차수 승강 화․ ․
물적 휴게 등)․

주차 10
상

점
적
1㎡

년1

가격에 0.025
곱한 액

에 해당 않는
출 로‧

가격에 0.02
곱한 액

7. 가로판매 ,
수 , 그

에 사한
것

가로판매 수,

점
적
1㎡

년1

가격에 0.01
곱한 액

노점생활정보 합 포‧
가격에
곱한0.02

액

동판매 상 열․
가격에 0.05
곱한 액

11. 현행과 같(
)

농업 식물 , 어업
어획물 탁판매

점
적
1㎡

년1
가격에 0.01
곱한 액

현행 조례안 개정 조례안

비고※
생략1. ( )
점 료 연액 로 산정하는 경 로 그 산정 간2.
년미만 경 에는 매 월 년 로 하고1 1 12 1 ,
경 월 미만 단수는 계산하 아니한다1 . 다만,

총 점 간 월 미만 경 에는1 1 365 1
년 로 한다.
생략3. ( )
단 당 점 료는 원단 산정하 그 산정한4. 1 점
료 원미만 절사한다100 .
제 호5. 2 점 물 업 맨홀 전력 신( )․ ․

비고※
현행과 같1. ( )

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삭제< >

현행과 같3. ( )
4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액 -----------------.

5. -----------에 원형 아닌 점 물 점 단



경 접하는 사각형과 같 단 적 가 원
경 로 한다.

생략6. ( )
7. 제 호에는 같 호에 규정한 점 물 하에3

하는 경 포함한다.
8. 제 호 타 에는 다 점 물 하에6 “ ”
하는 경 포함한다.
가. 제 호에 규정한 점 물 전탑1 “ ․

압 저 고 타 점 물”․ ․
나. 제 호제 호에 규정한 점 물4 5․
다. 제 호에 규정한 점 물 가로판매7 ․

수 스 드판매 점 물․
라. 제 호에 규정한 점 물 시 한8 “

것 점 물”
. 제 호에 규정한점 물 농업 식물10 “

어업 어획물 탁판매주택 점 물, ”․
생략9.~10. ( )

11. 제 호에 규정한 점 물 스 드판매7 ․
수 가로판매 는 점 료 산정총액 연간

원 초과할 에는 원 로 한다700,000 700,000 .

적 함에 어 는 당해 점 물 접하는
사각형과 같 단 적 가 원 로 한다.
현행과 같6. ( )

7. 삭제< >

8. 삭제< >

현행과 같9.~10. ( )
11. 삭제< >

호 사 항 적 조 과
과태료
상한 액

1 로점 허가 후에
허가 적 초과하여 사 하
는

제 조86 2
제항제호1 1

초과 적 1제곱미
하 원50,000 , 1제
곱미 초과하는
매 1제곱미 내
다 원씩추가100,000

원3,000,000

2 주 하매 물 공사
한 후 청에 공
제출하 아니하거나 실

제 다 제출한

제 조86 2
제항제호1 2

원3,000,000 원3,000,000

3 주 하매 물 회
없 착공사 시행한

제 조86 2
제항제호1 4

원3,000,000 원3,000,000

4 로점 허가 아니하
고 물건 등 로에 시
적 한

제 조86 2
제항제 호1 1 2

점 적 1제곱미
하 원100,000 , 1
제곱미 초과하는
매1제곱미 내 다

원씩추가100,000

원3,000,000

5 로점 허가 아 착
또는 형 경 수 는
공사 한 후 청 확

아니한

제 조86 2
제항제호2 3

미확 간 다1
원5,000

원500,000

6 로점 허가 간 료
었거나 점 폐 하 경

로 원상회복하고 원상
회복검사 아니한

제 조86 2
제항제호2 4

미검사 간 다1
원5,000

원500,000

호 사 항 적 조 과 과태료
상한 액

1 현행과 같( ) 제 조101
제항제호1 1

초과 적 1㎡ 하
원50,000 , 1㎡ 초과하는

매1㎡ 내 다 원100,000
씩추가

현행과같( )

2 현행과 같( ) 제 조101
제항제호1 3

현행과같( ) 현행과같( )

3 현행과 같( ) 제 조101
제항제호1 4

현행과같( ) 현행과같( )

4 현행과 같( ) 제 조01
제 항제 호1 2

점 적 1㎡ 하
원100,000 , 1㎡ 초과하

는 매1㎡ 내 다
원씩추가100,000

현행과같( )

5 현행과 같( ) 제 조101
제항제호2 2

현행과같( ) 현행과같( )

6 현행과 같( ) 제 조101
제항제호2 3

현행과같( ) 현행과같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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